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하고 종전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자 수용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누2653 판결)


